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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식 반웅기(Continuous Reactor)

반응물 A, 반응물 B 등을 연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

(대부분의 석유화학공장의 석유화학 제품 등 다량 생산 방식)

A + B  ⇒ C + D (△H Kcal)
△

촉매/가열

k는 반응상수로 E (지수함수)

K = 𝑘𝑜ko𝑒−𝐸/𝑅𝑇

반회분식 반웅기(semi-Batch Reactor)
반응물 A는 미리 투입한 후 교반∙가열하면서, 반응물 B 등을 투입하여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의약 등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 방식)

A 먼저투입 후+ B  ⇒ C + D (△H Kcal)
△

촉매/가열

-rA = k𝐶𝑛 (1 − 𝑋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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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반웅기(Batch Reactor)

WC

SM

WCR

M

원료1

원료2

원료3

B/D TK

냉각(반응열제거)
가열(반응온도승온)

반응물의혼합, 반응기내온도균일

안전밸브, 압력제어등

반응물 A, 반응물 B 등을 미리 투입 후 일정 시간 교반∙ 가열 반응을 시킨 후 제품 C,D

등을 생산하는 반응기(대부분의 정밀 화학 등 소규모 다품종 : 의약, 접착제, 도료 등)

- 발열반응에 의한 반응폭주 위험 상존

A + B  ⇒ C + D (△H Kcal)
△

촉매/가열 후 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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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식에 비해 단위조작이 복잡ㆍ다양

WC

SM

WCR

M

원료1

원료2

원료3

B/D TK

냉각(반응열제거)
가열(반응온도승온)

반응물의혼합, 반응기내온도균일

반응기준비반응물투입 배출(Blow Down)
Initial Check
Vacuum/Purge

1st 투입, 2nd 정률투입

B/D Tank로 배출

반응기승온온도유지(가열ㆍ냉각) 숙성냉각

여러가지단위조작(Unit Operation)으로자동제어가어렵고, 수동조작이많음

오조작또는이상반응발생시초기조치미흡등으로반응폭주등 폭발ㆍ화재위험성높음

안전밸브, 압력제어등

중소규모 화학공장에서 주로 취급



✓

 화학물질 : 원료, 제품, 부산물 등 취급물질에 대한 물질 정보 필요

 장치 설치 및 배치 : 배기설비 및 방폭설비 적용 여부 판단

 장치 : 빈번한 가동·정지, 다양한 물질취급으로 인해 수명예측이 어려움

 계장설비 및 제어시스템 : Grade 변경으로 인해 운전조건이 다양함

 운전 및 절차서 : Grade 변경에 따른 운전조건 변화로 인적오류 가능성이 높음

- 공정 운전이 여러 단계로 구성

- Batch별 Start-up, Shutdown 빈번함

- 장치결함 예측이 연속공정보다 어려움

- Grade 변경시 운전조건 변화

- 현장 작업자의 수동운전이 많음

7

회분식 공정 특성

인적오류 가능성 높음

장치결함 가능성 높음

장치결함 예측이 어려움

인적피해 가능성 높음

인적피해 규모가 큼



✓반응기 압력상승에 따른 파열이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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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폭발ㆍ파열후반응기내유해ㆍ위험물질누출로피해확산

WC

SM

WCR

M

원료1

원료2

원료3

B/D TK

압력제어 시스템 고장
- PT(Press. Transmitter)고장
- PV(Press. Valve) 오작동
- Manual 모드설정 등 인적 오류

압력방출 고장 또는 비정상작동

온도제어 시스템 고장 등
- TT(Temp. Transmitter)고장
- TV(Temp. Valve) 오작동
- Manual 모드 설정 등 인적 오류

Steam 공급 Valve 오작동

- 개시제 과량 투입
- 원료 과량 투입
- 다른 원ㆍ부원료 투입

(이상반응 발생)

교반기 모터 Trip
(국부적 온도↑반응속도↑)

주원인은 압력상승,      온도제어실패,      반응제어실패등이있음

3-Way Valve 오작동으로
냉각수 Return 안됨

- 기상 온도상승으로 압력상승압력
- 열분해로 부반응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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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반응냉각실패시특성

 Tp : 정상 운전 조건에서 운전온도

 MTSR : 합성반응으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온도 냉각수 공급 실패에 의한 미반응물의
급격한 반응에 의함

 △Tad : 단열상승온도

 Tend : 고온으로 2차 열분해반응에 의해 상승할 수 있는 최고 온도

 TMRad : 열분해 반응으로 최고 온도까지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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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반응의심각도(Severity) 평가기준Matrix 

Simplified Extended △Tad (K) Order of magnitude of Q′(kJ/kg)

High

Catastrophic 〉 400 〉 800

Critical 200 ∼ 400 400 ∼ 800

Medium Medium 50 ∼ 200 100 ∼ 400

Low Negligible
〈 50 and 

no pressure
〈 100

Simplified Extended TMRad (hr)

High

Frequent 〈 1

Probable 1 ∼ 8

Medium Occasional 8 ∼ 24

Low

Seldom 24 ∼ 50

Remote 24 ∼ 50

Almost impossible 〉 100

폭주반응의가능성(Probability) 평가기준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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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액체가 들어있는 반응기에 원료 투입과정에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 반응 완료 후 제품을 이동식용기로 이송과정에서 화재/폭발

 반응폭주가 발생하였으나 과압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여 폭발

- 과압을 해소하였으나 방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화재/폭발



사고발생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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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5(화) 16:50분경 경기도 연천군 소재 OOOO(주)에서 가소제

[DOTP(Dioctyl TerePhthalate)] 생산을 위해 반응기에 옥탄올 투입 후 테레프탈산(TPA)을

투입하던 중 정전기에 의해 옥탄올 증기와 TPA 분진이 폭발하여 2명의 작업자가 부상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회분식 반응기에 원료(TPA) 투입과정에서 폭발

작업자 2명 부상(치료 중 사망)

사고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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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가발생한상태에서 TPA를투입하여폭발이발생후외부로확산

회분식 반응기에 원료(TPA) 투입과정에서 폭발

유증기 발생 폭발 발생

화염 확산 화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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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반응기에 원료(TPA) 투입과정에서 폭발

가연물 : 옥탄올 증기 + TPA 분진

산소 : 대기중의 공기

고온의옥탄올증기에의한폭발분위기에서 TPA 투입

- TPA 투입 자동화 설비 설치, 충분히 냉각된 상에서 옥탄올 투입, 불활성분위기에서 원료 투입

작업방법 개선

- 비도전성 톤백 사용금지

- 도전성 바닥,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개인용 접지장치 사용 등 인체의 정전기 축적방지

점화원 제거

작업방법개선및점화원제거

※ 옥탄올(인화점 73℃)의 증기압이 낮아 상온에서는 증기의 발생이 적으나 1 배치(Batch) 후 냉각과정

없이 고온의 반응기에 옥탄올을 투입하여 옥탄올 증기가 다량 발생(맨홀을 통해 옥탄올 증기가

반응기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CCTV로 확인됨)

점화원 : TPA 분진의 마찰 등에 의해 발생한 정전기



사고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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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목) 22:40분경 충남 아산시 소재 ㈜OOOO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분말상태의 록소프로펜산(Loxoprofen acid)을 아세톤과 정제수의 혼합물이 들어있는

반응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한 사고

회분식 반응기에 원료(록소프로펜산) 투입과정에서 폭발

작업자 2명 부상

사고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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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반응기에 원료(록소프로펜산) 투입과정에서 폭발

가연물 : 아세톤 증기 + 록소프로펜산 분진

산소 : 대기중의 공기

아세톤증기에의한폭발분위기에서록소프로펜산투입

- 원료 투입 자동화 설비 설치, 불활성분위기에서 원료 투입

작업방법 개선

- 비도전성 비닐포장백 사용금지

- 도전성 바닥, 대전방지용 안전화, 작업복 및 장갑 착용 등 인체의 정전기 축적방지

점화원 제거

작업방법개선및점화원제거

※ 아세톤(인화점 -20℃)은 증기압이 높아 반응기 내부에서 대기중의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분위기를

형성함

점화원 : 인체, 작업복 또는 비닐포장백에 대전된 정전기



공장 외부 전경
18

'15년 3월 17일 전남 여수시 소재 ○○○케미칼 계면활성제 제조공장 내

반응공정에서 반응열 제어 실패로 추정되는 폭주반응으로 반응기 및 주변 생산설비 파손

계면활성제 반응기의 반응열 제어 실패로 인한 폭주반응

3명 병원후송, 반응기 완파 등 공장동 소실

폭발로 파괴된 반응기

※ 폭발은 아민, EO(Ethylene Oxide) 투입 후 60℃까지 승온시키는 과정에서 폭주반응이 발생하여

반응기가 폭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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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반응시 반응열 제어 실패로 온도가 상승하여 폭주반응으로 추정

계면활성제 반응기의 반응열 제어 실패로 인한 폭주반응

반응열 제어 실패에 의한 폭주반응(추정)

폭주반응 발생시에는 폭발압력을 외부로 방출하는 파열판을 설치하지 않음

폭주반응 가능성이 있는 반응기에 파열판 미설치

반응기온도제어실패및압력방출장치미설치

반응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충분한 냉각시스템을 설치

효과적인 반응열 제어방법 확보

폭주반응 위험이 있는 반응기는 일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압력방출장치(파열판 등)을 설치

압력방출장치(파열판 등) 설치

냉각시스템확보및압력방출장치설치



사고발생공정 20

'15년 9월 4일 충북 청주시 소재 ㈜○○○ 내 PF(페놀폼) 단열제 반응기에서

촉매를 일시에 투입하여 발생한 폭주반응으로 반응기 및 주변 설비 파손

PF(페놀폼) 단열제 반응기의 폭주반응

3명 병원후송, 반응기 완파 등 공장동 소실

폭발로 파괴된 반응기

※ 페놀과 파라포름알데이드를 중합반응시켜 얻은 폐놀수지로부터 PF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촉매(KOH) 투입밸브 고장으로 중합반응기에 촉매가 일시에 투입되어 급격한 반응폭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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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 투입밸브 고장으로 미투입된 촉매(KOH, 80 kg)를 일시에 투입하여 반응폭주 발생

PF(페놀폼) 단열제 반응기의 폭주반응

일시에 촉매 과다 투입

폭주반응이 가능한 반응기에 배출용량이 94 kg/hr에 불과한 안전밸브 설치

폭주반응이 가능한 반응기에 파열판 미설치

촉매과다투입및파열판미설치

투입밸브 오조작 또는 일정온도 이상으로 온도상승시 열원차단, 냉각수 공급, 반응중지제

토입, 긴급바출 등의 반응기를 정지시키는 인터록 설치

투입밸브 오조작 또는 온도상승시 반응기 정지 인터록 설치

반응폭주가 발생할 수 있는 반응기에는

적정크기의 파열판 설치

파열판 설치

반응기정지인터록및파열판설치



제조공정 흐름도 22

‘19년 8월 충청북도 ○○○○○(주)사업장의 화장품 원료(방부제) 제조 반응기

에서 반응폭주에 의해 다량의 인화성 증기가 누출되고, 약 6분 후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여 1명 사망(실종), 8명 부상한 사고

화장품 원료 제조공정 반응폭주에 의한 폭발사고

1명 사망(실종), 8명 부상, 사고 사업장 전소(전체 공장동의 약 95%) 등

사고 발생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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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 실패 및 미반응물 추가 교반과 같은 반응폭주 발생 위험성평가 미실시

화장품 원료 제조공정 반응폭주에 의한 폭발사고

반응폭주 및 비정상 반응 위험성 미파악

완제품 변경에 따른 원료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변경관리 미실시

반응기 용도 변경에 따른 변경관리 미실시

반응폭주및비정상반응위험성미파악, 변경관리미실시

반응폭주 및 취급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평가하고 후 안전대책 수립

반응폭주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원료 및 운전조건이 변경되어 폭주반응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 변경요소관리지침 준수

반응기 용도 변경에 따른 변경관리 절차 준수

반응폭주및비정상반응위험성파악, 변경관리실시

운전절차서는 실제 운전작업내용과 불일치, 반응폭주 위험에 대한 자료확보 및 검증 미실시

비정상반응에 대한 안전운전절차서 미작성

정상운전, 이상반응시 비상조치, 비상정조 및 위험물질 취급요령 등에 관한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및 준수

비정상 반응을 포함한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준수



사고발생 반응기 24

‘19년 12월 ○○○사업장 3층에 설치된 회분식 반응기 내부를 원료(1.3-디옥

솔란)로 세척하던 중 정전기로 추정되는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부상 및 건물 3

층, 4층이 전소된 사고

감광제 생산공정 반응기 폭발∙화재 사고

부상 5명(3도 화상 1명, 2도화상 1명, 연기흡입 3명), 공장동 3층 및 4층 전소

세척 공정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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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개방 후 공기(산소) 유입된 상태에서 인화성액체를 사용한 세척작업으로 불활성화 미유지

감광제 생산공정 반응기 폭발∙화재 사고

맨홀 개방으로 인한 폭발위험 분위기 형성

스플래쉬 필링과 같이 분무작업을 실시하여 복합적이고 다량의 정전기 발생

정전기 발생

폭발위험분위기형성, 정전기관리실패

맨홀 등 개구부를 열지 않고 세척할 수 있도록 개선(스프레이 볼 사용 등), 상시 불활성화 유지

반응기 세척방법 개선 및 상시적 불활성화 실시

작업 전∙후 불활성화를 통해 반응기 내부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

작업 전·후 확실한 불활성화 실시

세척방법개선, 작업전·후불활성화, 정전기제거방안마련

반응기 내부가 글라스라이닝으로 코팅되어 세척작업을 통해 축적된 정전기가 미해소되는 구조

정전기 관리 실패

반응기 내부 대전된 정전기(전하) 제거가 가능하도록 개선
*탄탈럼(Ta)를 설치하여 접지(또는 본딩)하는 방법(제품 성질에 따라 사용 주의, 취급물질이 반도전성일
경우에 한함)

정전기 제거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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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반응기 운전절차(예)

1. 반응기 본체 내부 환기(공기)

2. 반응기 자켓에 스팀 또는 열매유를 공급하여 승온(90℃)

3. 반응기 본체에 펌프를 이용하여 용매(톨루엔, 메탄올 등) 투입

4. 1st 원료(가연성분진)를 맨홀을 통해 투입

5. 교반(100 rpm)

6. 2nd 원료(인화성액체)를 펌프 또는 중력으로 투입

7. 발열반응(100℃) (A+B=>C+12kcal/mol) 

8. 반응기 자켓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반응기 냉각(20℃)

9. 반응기 하부의 펌프 또는 중력에 의해 제품 이송

10. 제품을 드럼 등에 포장

• 반응폭주 조건 : 냉각 fail, 과원료 ,교반 X

• 2 batch/1일



✓압력방출장치, 원료차단ㆍ반응물 방출, 온도ㆍ압력 경보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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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

SM

WCR

M

원료1

원료2

원료3

B/D TK

질소

Vent

반응기 하부 자동밸브 설치
Blowdown 탱크 여유있게 설치

자동제어의 경우 Alarm 기능 추가
T I   T I A ,  T I C   T I C A
P I  P I A ,  P I C   P I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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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반응기 안전조치

반응기

흡착탑

용매
(Toluene)

CSC

억제제
응축기원료 2

원료 1

N2

N2

TG

RTO

FOFC

제품드럼

CWS

CWR

LS

LS

FC

CWS

CWR

FC

PP

P

PT

T

조

정

실

P

AI

DF

DT
CSO

CS
O

KO Drum

덕트

비상전원

FO

N2

방폭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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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기/혼합기 안전조치

□ 주입배관이 액면에 잠길 때까지는 유속 1m/s 이하로 유지

□ 연결호스는 전도성 재질 사용(본딩, 접지 클램프 사용) 및 용기 접지

□ 상부주입 방식일 경우 침액파이프(Dip pipe) 사용

□ 내부의 인화성물질의 농도는 폭발하한농도(LEL)의 25% 이하로 유지

(밀폐형 교반기 사용 및 불활성가스 주입·치환)

□ 증기회수장치를 설치하여 발생증기 회수

□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 작업장(저장탱크) 출입구 또는 주변에 제전바 설치

□ 저장탱크 상부의 통기배관에 화염방지기 설치

□ 상압 통기배관 및 맨홀 주변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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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기/혼합기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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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반응기안전대책관련 (KOSHAGuide)

□ 회분식 공정의 안전운전지침(P-89-2012)

□ 회분식 공정의 HAZOP 기법에 관한 지침(P-86-2017)

□ 회분식 공정의 인적오류 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P-20-2012)

□ 화학공장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D-46-2013)

□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E-180-2020)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E-172-2019)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한

기술지침(E-177-2019)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P-166-2020)

*그외 KOSHA GUIDE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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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1)

구분 점검항목 규정 비고

1. 위험물

1-1. 원료, 촉매, 부원료, 용매, 제품은 어떤 위험물인지 확인되었는가?
* 인화성액체,인화성가스,부식성물질,급성독성물질,가연성분진 등

규칙
별표1

1-2. 원료, 제품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확보되고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법 114조

1-3. 원료, 제품 등의 경고표지가 부착되었는가?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법 115조

2. 반응기

2-1. 반응식, 반응열, 최대단열온도(냉각실패시 최대 온도) 등의 자료 확보여부?
* 흡열 반응시 반응폭주 등의 위험은 없음(일부 확인 생략 가능)

Guide
P-38, 53

2-2. 원료, 제품 등이 최대단열온도에서 이상반응 또는 분해가 되는가?

2-3. 냉각실패, 원료과투입, 원료오염, 교반기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반응
결과는?

2-4. 설계온도는 적정한가?(운전온도 + 30℃) Guide
D-37

2-5. 설계압력은 적정한가?(운전압력 + 0.18 MPa 또는 운전압력 * 1.1)

3. 절차

3-1. 불활성화(질소 퍼지 등) 후 원료를 투입하는가? D-28

3-2. 분말상태의원료투입설비는자동화되었는가?(맨홀개방수동투입여부확인) E-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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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항목 규정 비고

4. 과압방지

4-1.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설치 여부?
* 반응폭주, 독성물질 취급, 점착 가능시 파열판 설치

규칙
제261조
제262조

4-2. 안전밸브와 파열판이 직렬로 설치된 경우 사이에 압력
계 설치 여부?
* 반응폭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렬설치 금지,

압력계 “Zero” 확인

규칙
제263조

4-3. 반응폭주 가능성에 대한 배출용량 산출은 적정한가?
* 외부화재 등의 고려한 경우보다 훨씬 커야 함

규칙
제264조

4-4. 안전밸브 등의 전단에 차단밸브 설치 여부?
* 복수의 안전밸브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CSO형 설치)

규칙
제266조

4-5. 안전밸브 등의 방출물은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흡착탑, 흡수탑 등에서 대량 또는 비수용성 위험물

처리가 어려움

규칙
제267조

4-6. 자켓에 안전밸브 설치 여부? 규칙
제261조

4-7. 상압운전으로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기관에 차단밸브 없이 화염방지기 설치 여부?

규칙
제269조

체크리스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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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항목 규정 비고

5. 계측 등

5-1. 온도계, 압력계, 액위계 등의 설치여부? 규칙
제273조

5-2. 온도경보장치, 압력경보장치, 교반기 정지 경보장치 등
이 설치되어 있는가?

규칙
제274조

5-3. 불활성가스 공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규칙
제275조

5-4. 원료 공급배관에 긴급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는가?
(Fail Close형)

규칙
제275조

5-5. 반응억제제 공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반응억제제 충전 여부, 반응기 압력 이상의 압력공급원)

규칙
제275조

5-6. 교반기 등에 비상전원이 연결되어 있는가?
(정전 등으로 화재나 폭발이 발생가능한 경우)

규칙
제276조

체크리스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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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항목 규정 비고

6. 정전기

6-1. 반응기 접지 여부? 규칙
제325조

6-2. 원료 투입설비의 접지 및 본딩 여부? 규칙
제325조

6-3. 원료 투입배관 및 제품 이송배관은 침액(Dipping) 구조
로 설치 여부?

규칙
제325조

6-4. 제품을 드럼 등 이동식용기로 이송할 경우 접지 및 본딩
여부?

규칙
제325조

6-5. 제품을 드럼 등 이동식용기로 이송할 경우 발생되는 유
증기 제거 여부?

규칙
제232조

6-6. 원료 투입 및 제품 이송 설비의 도전성재질 여부? 규칙
제325조

6-7. 제전복, 제전화, 제전장갑, 도전성 바닥 등 인체의 정전
기 제거 여부?

규칙
제325조

체크리스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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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항목 규정 비고

7. 기타

7-1. 반응기 주변을 폭발위험장소로 구분 여부? 규칙
제230조

7-2. 가연성 및 독성가스 감지기 설치 여부?
* 경보설정(인화성액체/가스 : LEL 25% 이하, 

독성물질 : 허용농도 이하), 비상전원(밧데리) 연결
여부

규칙
제232조

7-3. 반응기의 지지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등의 내화조치
여부?

규칙
제270조

7-4. 조정실의 안전거리(20m 이상) 확보 여부?
-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방호구조

규칙
제271조

7-5. 전기 기계·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여부? 규칙
제311조

체크리스트(4)




